
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문화공보실 ]

 
문화공보실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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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100 지방세수입 ]  [ 110 지방세 ]  [ 111 보통세 ]

[ 세무과 ]

 100 29,118,000 35,541,000 △6,423,000
지방세수입

 110 29,118,000 35,541,000 △6,423,000
지방세

 111 23,839,000 30,262,000 △6,423,000
보통세

 111-05 23,090,000 6,943,000 16,147,000 계 16,147,000
재산세

○재산세 징수목표액  

(경정)23,090,000,000원-(기정)6,943,000,000원 = 16,147,000

 111-11 22,570,000 △22,570,000 계 △22,570,000
종합토지세

○종합토지세 징수목표액  

(경정)0원-(기정)22,570,000,000원 = △22,570,000

 200 35,442,833 34,710,434 732,399
세외수입

 210 13,801,370 13,649,042 152,328
경상적세외수입

 211 666,317 581,000 85,317
재산임대수입

 211-01 543,107 450,000 93,107 계 93,107
국유재산임대료

○국유재산 임대료(토지)  

(경정)543,107,000원-(기정)450,000,000원 = 93,107

 211-02 123,210 131,000 △7,790 계 △7,790
공유재산임대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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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10 경상적세외수입 ]  [ 211 재산임대수입 ]

[ 세무과 ]

○공유재산 임대료(토지)  

(경정)38,210,000원-(기정)48,590,000원 = △10,380

○공유재산 임대료(건물)   = 2,590

  o 한미은행  

(경정)14,000,000원-(기정)11,410,000원 = 2,590

 214 135,973 121,219 14,754
사업수입

 214-08 109,219 101,219 8,000 계 8,000
의료사업수입

○진료환자 증가(내과)  

(경정)50,000,000원-(기정)45,000,000원 = 5,000

○한방진료환자 증가  

(경정)27,000,000원-(기정)24,000,000원 = 3,000

 214-09 6,754 6,754 계 6,754
기타사업수입

○치과진료 수수료  

(경정)10,354,000원-(기정)3,600,000원 = 6,754

 215 6,784,353 6,732,096 52,257
징수교부금수입

 215-01 6,784,353 6,732,096 52,257 계 52,257
징수교부금수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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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10 경상적세외수입 ]  [ 215 징수교부금수입 ]

[ 세무과 ]

○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 

(경정)142,257,000원-(기정)90,000,000원 = 52,257

 220 21,641,463 21,061,392 580,071
임시적세외수입

 221 559,519 445,026 114,493
재산매각수입

 221-01국유재산 346,916 232,423 114,493 계 114,493
매각수입

○국유재산 매각수입  

(경정)346,916,000원-(기정)232,423,000원 = 114,493

 223 751,494 580,627 170,867
이월금

 223-01국고보조 344,517 348,536 △4,019 계 △4,019
금사용잔액

○2004년 구본청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

(경정)344,517,000원-(기정)348,536,000원 = △4,019

 223-02시도비보 406,977 232,091 174,886 계 174,886
조금사용잔액

○2004년 구본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 

(경정)406,977,000원-(기정)232,091,000원 = 174,886

 227 2,535,897 2,495,897 40,000
부담금

 227-02 2,535,897 2,495,897 40,000 계 40,000
일반부담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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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20 임시적세외수입 ]  [ 227 부담금 ]

[ 세무과 ]

○대형폐기물처리 부담금  

(경정)289,600,000원-(기정)249,600,000원 = 40,000

 228 3,529,305 3,274,594 254,711
잡수입

 228-02 80,019 63,530 16,489 계 16,489
변상금

○국유재산 변상금  

(경정)29,000,000원-(기정)13,000,000원 = 16,000

○공유재산 변상금  

(경정)1,019,000원-(기정)530,000원 = 489

 228-04과태료및 1,546,550 1,456,300 90,250 계 90,250
범칙금수입

○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  

(경정)11,850,000원-(기정)3,600,000원 = 8,250

○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 

(경정)5,700,000원-(기정)16,800,000원 = △11,100

○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금  

(경정)20,000,000원-(기정)30,000,000원 = △10,000

○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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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20 임시적세외수입 ]  [ 228 잡수입 ]

[ 세무과 ]

(경정)273,000,000원-(기정)192,000,000원 = 81,000

○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범칙금  

(경정)12,000,000원-(기정)2,400,000원 = 9,600

○의약무관련 과태료  

(경정)16,000,000원-(기정)3,500,000원 = 12,500

 228-09 1,902,736 1,754,764 147,972 계 147,972
기타잡수입

○검단복지회관 운영수입  

(경정)620,148,000원-(기정)512,176,000원 = 107,972

○썰매장 운영수입  

(경정)550,000,000원-(기정)510,000,000원 = 40,000

 300 9,124,265 3,197,265 5,927,000
지방교부세

 310 9,124,265 3,197,265 5,927,000
지방교부세

 311 9,124,265 3,197,265 5,927,000
지방교부세

 311-01 9,124,265 3,197,265 5,927,000 계 5,927,000
지방교부세

○지방세 세수부족분 교부   = 5,927,000

 400 33,826,681 32,439,027 1,387,654
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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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]  [ 410 조정교부금 ]  [ 411 조정교부금 ]

[ 세무과 ]

 410 33,826,681 32,439,027 1,387,654
조정교부금

 411 33,826,681 32,439,027 1,387,654
조정교부금

 411-01 33,826,681 32,439,027 1,387,654 계 1,387,654
조정교부금

○재원조정 보통교부금  

(경정)30,671,431,000원-(기정)31,046,777,000원 = △375,346

○시범중대형경로당 건립   = 350,000

○실내게이트볼경기장 건립   = 1,263,000

○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  = 150,000

 500 65,539,627 62,099,597 3,440,030
보조금

 510 26,844,278 23,845,081 2,999,197
국고보조금등

 511 26,844,278 23,845,081 2,999,197
국고보조금등

 511-01 26,829,278 23,830,081 2,999,197 계 2,999,197
국고보조금

○사회개발비   = 3,149,468

  o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보조  

(경정)4,000,000원-(기정)5,000,000원 = △1,000

  o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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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10 국고보조금등 ]  [ 511 국고보조금등 ]

[ 세무과 ]

    려보조   = 27,000

  o 기초생활보장급여  

(경정)11,988,262,000원-(기정)10,200,000,000원 = 1,788,262

  o 자활근로(성립전경비)  

(경정)2,037,820,000원-(기정)1,932,820,000원 = 105,000

  o 재가모부자가정지원  

(경정)344,642,000원-(기정)237,160,000원 = 107,482

  o 보육사업(성립전경비포함)  

(경정)4,005,368,000원-(기정)3,186,150,000원 = 819,218

  o 지역아동센터운영  

(경정)54,000,000원-(기정)45,000,000원 = 9,000

  o 부랑인노숙자등 보호  

(경정)575,528,000원-(기정)623,528,000원 = △48,000

  o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 

(경정)3,492,000원-(기정)3,973,000원 = △481

  o 경로연금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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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10 국고보조금등 ]  [ 511 국고보조금등 ]

[ 세무과 ]

(경정)646,582,000원-(기정)599,487,000원 = 47,095

  o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

(경정)169,828,000원-(기정)19,828,000원 = 150,000

  o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  

(경정)530,196,000원-(기정)422,766,000원 = 107,430

  o 예방접종사업  

(경정)68,837,000원-(기정)54,174,000원 = 14,663

  o 노인의치보철사업  

(경정)25,050,000원-(기정)25,250,000원 = △200

  o 암치료비지원  

(경정)56,169,000원-(기정)61,170,000원 = △5,001

  o 금연클리닉  

(경정)102,850,000원-(기정)93,850,000원 = 9,000

  o 소아암 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  

(경정)58,692,000원-(기정)38,692,000원 = 20,000

○경제개발비   = △150,2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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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10 국고보조금등 ]  [ 511 국고보조금등 ]

[ 세무과 ]

  o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사업 행정비   = 500

  o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 

(경정)362,951,000원-(기정)507,498,000원 = △144,547

  o 쌀생산조정제 사업  

(경정)10,123,000원-(기정)16,800,000원 = △6,677

  o 친환경 농업직접지불 사업  

(경정)3,507,000원-(기정)2,134,000원 = 1,373

  o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 

(경정)1,600,000원-(기정)2,520,000원 = △920

 520 38,695,349 38,254,516 440,833
시도비보조금등

 521 38,695,349 38,254,516 440,833
시도비보조금등

 521-01 38,695,349 38,254,516 440,833 계 440,833
시도비보조금등

○일반행정비   = 19,098

  o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 

(경정)18,630,000원-(기정)20,532,000원 = △1,902

  o 야립빌보드 홍보탑 유지관리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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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세무과 ]

(경정)0원-(기정)6,000,000원 = △6,000

  o 체납정리추진사업 지원(성립전경비)   = 27,000

○사회개발비   = 422,195

  o 사립문고 자료구입비(성립전경비)   = 2,000

  o 청소년 공부방(시비)  

(경정)32,150,000원-(기정)35,000,000원 = △2,850

  o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 

(경정)11,129,600원-(기정)11,770,000원 = △640

  o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보조  

(경정)4,000,000원-(기정)5,000,000원 = △1,000

  o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  

    려보조   = 27,000

  o 장애인 생활안정지원(성립전경비포함)  

(경정)207,657,000원-(기정)173,594,000원 = 34,063

  o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(성립전경비)   = 5,000

  o 기초생활보장급여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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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세무과 ]

(경정)1,498,533,000원-(기정)1,275,000,000원 = 223,533

  o 자활근로(성립전경비)  

(경정)254,728,000원-(기정)241,603,000원 = 13,125

  o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 

(경정)108,226,000원-(기정)135,300,000원 = △27,074

  o 부랑인.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 

(경정)55,200,000원-(기정)53,100,000원 = 2,100

  o 보육사업  

(경정)2,002,684,000원-(기정)1,593,075,000원 = 409,609

  o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 

(경정)2,033,000,000원-(기정)2,098,000,000원 = △65,000

  o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

(경정)24,000,000원-(기정)24,647,000원 = △647

  o 시설보호자 간식비  

(경정)225,000,000원-(기정)235,000,000원 = △10,000

  o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(성립전경비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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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세무과 ]

(경정)9,000,000원-(기정)7,200,000원 = 1,800

  o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장려수당(성립전경비)  

(경정)44,663,000원-(기정)29,700,000원 = 14,963

  o 정신요양시설 운영  

(경정)119,273,000원-(기정)111,439,000원 = 7,834

  o 부랑인노숙자등 보호  

(경정)246,655,000원-(기정)267,226,000원 = △20,571

  o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 

(경정)6,258,000원-(기정)6,027,000원 = 231

  o 경로연금  

(경정)193,974,000원-(기정)179,846,000원 = 14,128

  o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 

(경정)164,100,000원-(기정)169,000,000원 = △4,900

  o 특수보육시설 (경정)0원-(기정)35,803,000원 = △35,803

  o 처우개선비  

(경정)320,627,000원-(기정)268,000,000원 = 52,6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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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세무과 ]

  o 체육행사비  

(경정)4,000,000원-(기정)3,341,000원 = 659

  o 보육시설 냉난방비  

(경정)55,976,000원-(기정)53,000,000원 = 2,976

  o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 

(경정)54,129,000원-(기정)30,467,000원 = 23,662

  o 셋째아 보육료  

(경정)110,785,000원-(기정)50,400,000원 = 60,385

  o 저소득아동 간식비  

(경정)35,923,000원-(기정)33,588,000원 = 2,335

  o 24시 보육료 (경정)0원-(기정)3,930,000원 = △3,930

  o 지역아동센터운영  

(경정)27,000,000원-(기정)22,500,000원 = 4,500

  o 아동복지사업  

(경정)130,539,000원-(기정)134,265,000원 = △3,726

  o 2005년 3월이후 아동급식지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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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세무과 ]

(경정)191,903,000원-(기정)264,319,000원 = △72,416

  o 아동힘북돋우기 프로그램 운영지원  

(경정)8,000,000원-(기정)17,580,000원 = △9,580

  o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 

(경정)35,600,000원-(기정)9,600,000원 = 26,000

  o 재가모부자가정지원  

(경정)86,161,000원-(기정)59,290,000원 = 26,871

  o 저소득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 

(경정)40,250,000원-(기정)25,850,000원 = 14,400

  o 저소득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 

(경정)22,700,000원-(기정)17,740,000원 = 4,960

  o 저소득모부자가정 중고생 학습비  

(경정)67,920,000원-(기정)41,280,000원 = 26,640

  o 저소득모부자가정 중고생 교통비  

(경정)30,080,000원-(기정)20,480,000원 = 9,600

  o 시범 중대형 경로당 건립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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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세무과 ]

(경정)500,000,000원-(기정)850,000,000원 = △350,000

  o 예방접종사업  

(경정)34,419,000원-(기정)27,087,000원 = 7,332

  o 암치료비지원  

(경정)28,084,000원-(기정)30,585,000원 = △2,501

  o 소아암 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  

(경정)29,346,000원-(기정)19,346,000원 = 10,000

  o 금연클리닉  

(경정)51,425,000원-(기정)46,925,000원 = 4,500

○경제개발비   = △460

  o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 

(경정)800,000원-(기정)1,260,000원 = △460

 
180,088,406 175,024,323 5,064,083세무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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